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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fee for service shedule of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rational fee for dental

laboratory products based on the cost is required to be fomul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ctual cost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in case of a

University Hospital.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used as follows :

1. Balance sheet at Dec. 31, 1992 and profit and loss report of the year 1992 of the sample hospital

2. Performance report of dental laboratory department.

3. Purchasing and other accounting bills of dental laboratory matrials.

The following methods were used.

1. Actual cost finding of dental laboratory department was performed.

2. Work sampling methods were used for measuring standard working time by the process of

working.

3. To 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non-precious), Relative value of the cost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was calculated as 1.00.

4. Fee and cost of those products were compared on the basis of Rela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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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arized as follow :

1. Overall, it took longs time than other items. to product denture-related items.

2. When several teeth are made in a time, average production time is much sorter than when one

tooth is made in a time.

3. The relative price cost of Dicor cast cuown and denture related items are higher than the criterion

items.

4. The matherial cost occupies average 11% out of the total price cost, proportion of personnel

expenses is average as 60.0%

5. Some of the components consisting of the price cost are not reflected adequately in setting the

level of the reimbursement price.

6. Relative values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price cost are varied in the range from 0.05 to 2.83,

overall, the reimbursement price of dental products appears not to reflect adequately the price

cost.

On the basis of this study results, the following ideas would be suggested :

1. Fee Schedule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should be renovated in order to reflect their costs.

2. Dental laboratory product menufacturers should be enlarged for the economy of scale which

may be useful for cost- containment.

3. Dental laboratory producters themselves are required to be standardiq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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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의 分化는 醫療技術 領域의 복합적 학문
에까지 專門技術을 바탕으로 형태와 내용면에

서 세분화, 전문적 븐업화로 발전되는 추세이
다. 齒科醫療分野에서도 우리나라이 近代 西歐
齒科醫術이 보급된 이후 醫療需要의 增加에따
라 診療의 專門性 및 高度化가 요구되고 있다.
齒科補綴技工 部門이 치과의료 부문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齒冠外 치과
보철물6) 제작의 技工業務도 近來에 와서 齒科
技工士가 대부분 분담하게 되었다. 
齒科技工士는 齒科診療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齒科技工施
設에서 齒科醫師의 診療에 필요한 齒科技工物,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齒科業務에 종사하는 者라고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1971년 초급대학과정
의 齒科技工敎育이 시작된 이래 齒科技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92
년 현재 전국 14개 전문대학에 齒技工科가 설
치되어 있다. 1994년부터는 교육과정도 2년에
서 3년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면허자는 1992년
말 현재 9,309명에 이르고 있다. 
1973년 齒科技工所의 개설이 법적으로 인정

받은 이후 1992년 현재 전국에 공식적으로 895
개소의 齒科技工所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大學病院과 綜合病院 및 齒科病·醫院의 齒科
技工施設을 포함하면 전국의 치과기공시설은
1,000여개소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齒科技工領域은 교육기관과 인력

이 증가하고 시설·규모의 확대 및 敎育年限
의 연장을 통하여 齒科系 醫療서비스의 質
的·量的 膨脹 및 成長을 가져왔다. 치과의료
기관과 치과기공소는 치과 기공물에 대한 需
要增加에 힘입어 지속적인 發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 두 機關間에 齒科技工物에 대한
표준화된 原價基準이나 지표가 제시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全國民 醫療保險實施에도 불구하고 醫療保

險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항목(例, 齒
科嬌正, 齒科補綴治療)이 있다. 특히 齒科技工
施設에서 제작된 치과기공물을 장착하는 의료
행위는 현재 醫療保險 適用을 받지 못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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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선정된 慣行酬價에 의해 보상받고 있으
나 이것이 原價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었는지
의 여부는 아직 檢證된 바 없다. 齒科技工物
酬價중에는 技術料 外에 外形的이며 유형의
형태인 原價要素가 포함된다. 또한 技工物은
病院自體施設 제작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外
注加工에 의존한다. 
酬價形成 초기에만 해도 齒科技工物은 업무

분화가 미진하였고 단순제조·단순노동의 개
념이 지배한 상태에서 제작종목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醫療技術의 향상과 齒
科補綴分野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齒科醫療行
爲가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酬價種目이 추가되
는 추세에 있다. 
齒科技工 機資材 및 技術이 혁신적으로 변하

고 특히 고도의 정밀성과 심미성이 요구되는
매식의치, 정밀접착성의치, 고품위 도재의치
및 교합이 크게 강조되는 의치등의 제작에 대
한 의뢰가 급증하고 있으며 齒科技工士에게는
의뢰에 대한 단순한 製造技術이 아닌 학문적
醫學知識이 더욱 요청되며 治療狀況을 예견
할 수 있는 지식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하나의
Case에 대하여 제작방법, 소요시간,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齒科技工物의 需要供給者間 이해
의 증진은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중 하
나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됨을
인정하고 技工料의 追加負擔을 받아들이는 것
이다. 
이처럼 齒科技工物의 制作은 Case에 따라 똑

같은 시간과 기술로 일률적인 틀에 의해서 일
시에 多量生産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手作
業 形態를 띠고 있기 때문에 齒科技工物 酬價
역시 千篇一律的인 요금계산 방식은 지양되어
야 한다. 外國의 例를 보면 작업종목별로 간접
작업과 직접작업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Code化
하여 酬價를 설정하였으며 거래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은 愛知縣에서 소화 53년(1978년) 12월

부터 협정기공요금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技工
酬價 制度, 작업관리, 생산성 향상 방법 등에서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開院醫 및 外注加工依賴 機

關과 치과기공물 제작공급자간에 齒科技工物
酬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齒科技工系는 技工酬價가 너무 낮게 책
정되어 제작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므로 經營難
의 해소책으로 기공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보장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齒科補綴技工物에 대한 醫療供給機

關의 原價計算資料의 부실과 외부적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행위별 酬價중에서 치과기공물
의 원가만을 추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齒
科技工物 제작기관역시 상호정보교환 부족과
폐쇄주의적 경영으로 인하여 原價調査의 시도
나 결과의 공표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齒
科技工物의 酬價算定을 위한 原價計算方法論
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원가계산을 위한 자료
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原價計算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
로 原價計算이 미진하였다. 
따라서 이 分野의 硏究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과제는 技工物 酬
價算定을 위한 合理的인 原價計算方法論의 開
發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齒科技工系의 이러
한 여건에 비추어 먼저, 제반여건이 구비된 대
학병원급 齒科技工室의 원가계산을 중심으로
齒科技工物에 대한 原價計算 方法의 모형이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酬價體系의 개선과 경영
합리화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 

原價란 用語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회계학적인 측면에서의 原價의 일반적
정의는“特殊目的達城을 위하여 발생한,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經濟價値의 희생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原價計算이란 給付生産活動에 이용되는 재
화나 용역의 소비된 經濟價値를 給付單位當으
로 측정하는 계산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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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院의 原價計算은 經營의 結果로 발생하는
원가를 계수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파
악하여 合理的인 病院經營과 經營能率의 제고
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原價情報를 산출, 제공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물론 原價計算은 그 目的에 따라 原價의 범

위,내용, 계산방법 등이 다르지만 병원 원가계
산은 病源經營 內部에 소비되는 경제가치의
흐름을 원가로서 파악하는 동시에 場所別(部
門別) 또는 給付單位當으로 계산하는 병원경
영계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醫療行爲는 그 固有의 專門性과 特殊性으로

客觀的인 原價計算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社會·經濟的 環境 變化에 따라 醫療人도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바라고 모든
노동행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게 된만큼 醫
療行爲와 中間過程 등의 原價産出을 비롯한
모든 기준의 설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本 硏究는 標本病院의 齒科技工室을 대상으

로 齒科技工物 制作種目別 原價計算을 중심으
로 技工物이 原價産出方法 및 기준을 제시하
고자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硏究의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齒科技工物의 종목별 원가계산 절차의 방

법론을 제시한다. 
2) 齒科技工物의 단위당 작업시간을 산출한

다. 
3) 齒科技工物의 原價相對値를 算出한다. 
4) 齒科技工物의 單位當 原價相對値와 酬價

相對値를 比較分析한다. 
5) 齒科技工物 訓價構造의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한다. 

11--11  基基本本前前提提
齒科技工物 原價는 행위별 원가계산에 의하

여 산출된다. 먼저 부문별 원가계산을 통하여
原價를 원가발생 장소(Cost center)의 齒科技

工室에 집계한 다음 제작종목(행위)별로 직접
파악하거나 배부, 집계하는 特殊原價計算過程
을 밟게 된다.19)

그러나 標本으로 選定된 A大學病院은 부문
별 원가계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문원가 산출을 위한 原價計算은 本 硏究에
서 제외하였다. 
本 硏究는 A大學病院 치과진료부 中央技工

室에서 제작하는 치과기공항목(30개)을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原價計算을 수행
하였다. 
1) 표본병원 치과기공실의 作業熟練度는 적

정하다. (平均 經歷 9年)
2) 齒科技工室의 技工人力數와 기계·기구

등의 장비 및 재료등 諸要素의 投入과 消
費는 他 齒科技工施設과 비교하여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硏究의 기초과 되는 표본병원의 치과기공
실 부문원가는 정규회계 기준에 따라 合
理的으로 計上되어 있다. 

11--22  硏硏究究分分析析模模型型
본 硏究는 <圖1>과 같이 4단계의 연구분석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第 1段階: 原價資料 集計 및 原單位 算出
原價計算을 위한 基礎資料 調査 과정으로 제

작종목별로 직접비의 원가요소별 소비량을 조
사하여 단위당 표준소비량 原單位를 決定하는
단계 이 다. 
第2段階: 制作種目別 單位當 原價算出
原價要素를 制作種目別로 配付하여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第3段階: 原價와 酬價의 相對價値 比較
單位當 原價와 齒科技工物 酬價의 相對價値

를 비교하여 수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酬價構造에 있어서 細部 制作單位別 소요작업
시간을 중심으로 구조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第4段階: 考察 및 結論
齒科技工物 原價計算 硏究 遂行 過程上의 주

요 사항 및 연구결과의 문제점 제한점을 검토
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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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科技工物 제작종목의 區分은 A大學病院
치과진료부 酬價 Code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診療訓價 指定이 안된 종목과 專攻醫 依賴 제
작부분은 종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하였다. 
제작종목별 원가계산을 위해 각 종목 단위당

작업시간과 재료비 산출을 위한 標準 原單位
를 설정하였다. 각 종목 단위당 작업시간을 조
사하고 여기에 年間 製作量을 곱하여 延時間
을 도출하였다. 
齒科技工種目別 특성에 따라 1회에 단관이나

1악 또는 다수의 치관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빈도가 큰 주요 종목(例:금관, 도재
전장관, 임시레진관)을 대상으로 件當 平均製
作量을 조사하고 단관당 제작시간과 재료비를
별도 조사하여 부문별 실제 원가와 비교하였
다. 
單位當 原價配付에 있어서 인건비, 관리비,

보조부문비에 대해서는 시간당(분) 임율을 적
용하고 材料費는 單位當 所要額을 직접파악하
여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였다. 
原價와 酬價의 相對價値는 산출된 개별종목

單位當 原價와 單位當 酬價를 기초로 하여 산
출하였다. <圖 2>圖 1.  硏究分析 模型

圖 2.  原價計算 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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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調調査査對對象象 選選定定
本 硏究는 서울에 위치한 3차진료 기능을 수

행하는 A대학병원의 치과진료부 중앙기공실
에서 1992년 한해동안 제작된 齒科技工物중
診療酬價 Code 項目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專攻醫 자체제작분은 실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초자료의 보완과 결과의 객관성 유지를 위
해 B대학병원, C치과기공소, D치과기공소 내
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齒科技工物의 主製作機關인 치과기공소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장비, 시설, 인력 등
규모 및 작업인력의 숙련도나 기공물의 수준
차이 뿐아니라 酬價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標本調査의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A병원을 標本病院으로 選定하였다. 
첫째,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양질

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인정되
고 있다. 

둘째, 부문별 원가계산을 실시하므로 원가자
료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교육, 연구, 진료를 병행하므로 진료종
목이 다양하여 누락되는 종목이 적다. 

넷째, 근무시간 등 病院의 관리 상태가 표준
화되어 자료의 획득이 쉽다. 

33--22  作作業業時時間間 調調査査

1) 測定方法 決定
작업시간측정은 병원 업무편성의 기초자료

가되며, 공정관리, 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原價
管理를 위한 資料를 제공한다. 작업시간의 측
정 방 법 에 는 實 績 記 錄 , 時 間 硏 究 法 ,
Predetermined Time Standards(PTS)法, 표준
시간자료법, Work Sampling法 등이 있다. 이중
에서 시간연구법이나 PTS法은 과학적인 측정
기법이기는 하지만 연속촬영기 사용이나 高度
의 專門知識을 요구하는 등 측정에 시간과 노
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齒科技工 種目別 단위당 제작시간 조사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간동안의 실적자
료를 이용한 실적기록법과 표준시간 자료법을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Work Sampling과 동시
에 특정작업 單位當 工程別 소요시간을 관찰
조사 함으로써 總作業量과 所要時間을 비교하
였다. 

(1) 實績記錄 調査
A병원 치과기공실에서 1년간 제작한 실적을

작업일보통계를 중심으로 調査하고 擔當診療
科인 보철과, 보존과, 소아치과의 진료비 수불
장부와 대조하여 種目別 作業量 集計에 정확
성을 기하였다. 

(2) 標準時間 資料調査
B病院에서 조사된 표준시간 자료와 A大學

病院 선임기사에 의한 정미시간(nomal time)
측정치를 이용하여 각종목별 표준제작시간 자
료를 조사하였다. 

2) Work Sampling
作業人力의 1년간 근무시간을 산출하기 위하

여 공통적인 휴무일만을 인정하고 일부수혜
일수(생리휴가) 및 불규칙적인 휴가일수(청원
휴가, 병가등)는 제외하였다. 
作業人力의 日平均 業務別 소요시간을 측정

하기 위하여 A大學病院 齒科技工室을 對象으
로 Work Sampling을 실시하였다. 作業人力은
치과기공실에 소속되어 齒科技工物 製作業務
에 직접종사 하거나 작업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定義하였다. 
Work Sampling이란 관측대상을 무작위로 선

정하여 任意의 時點에 순간적으로 관측하고
그 상태를 기록·집계한 다음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1일에 20회 이상의
Random한 시간간격으로 조사대상 작업장을
순회하고 ②순간적으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파악하며, ③ 미리 준비된 몇개의 요소별로 發
生頻度를 記入하여 최후에 요소별 百分tk를 산
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4주동안 반복하여 調査된 業

務別 觀測頻度를 토대로 日平均 業務觀察圖를
作成하여 직접업무 및 간접업무별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다만 토요일은 평일에 비해 純作
業時間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찰에서 제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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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齒科技工物은 業務의 특성상 종목에 따라 크

게 10-15段階에서 30-70段階의 小作業으로 구
성되어 있어서 作業人力間 分業 形態가 축을
이루고 있다. Stop watch time study는 짧은업
무의 순간측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製作過程時
間 測定을 위한 方法에서 제외하고 단계별 작
업시간이 많이 所要되고 件當 依賴 및 作業期
間이 일주일 이상인점을 감안하여 wise watch
法을 사용하였다. 
業務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各 業務群別 先任

技工士로 하여금 工程別 時間을 별도 측정토
하여 Work sampling 조사치와 대조하여 측정
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測定된 工
程別 測定時間을 종합하여 1단위당 제작순시
간을 도출하였다. 

3) 標準時間, 平均時間, 總時間 算出
齒科技工物은 患者 1人(件)當 개별단위가 1

齒冠 또는 多數齒冠, 1악 등으로 구분된다. 주
요종목에 대하여 1회 제작시 1치관 혹은 1악
을 제작할 경우에 소요된 시간을 표준시간으
로 정하고 다수치관을 제작할 경우에 1건당
평균 제작치관수을 산출하여 평균제작량 중 1
단위의 제작시간을 平均時間으로 정하였다. 標
準時間과 平均時間을 구분하는 이유는 1회 제
작단위 증가로 인하여 종목당 제작시간의 短
縮率이 總時間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다. 
標準時間과 平均時間은 作業에 대한 순시간

인데 반하여 총시간은 직접작업(순시간)과 間
接作業時間을 合算한 것으로 單位當 最終原價
算出時 人件費 算出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表 2-1.  製作工程度表(總義齒(Resin 義齒床))
(單位 :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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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資資料料原原單單位位 調調査査
製作種目別 사용재료의 原單位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료품목을 표준제작 1단위당 직접재
료와 간접재료로 구분하였다. 직접재료에는 진
료시에 구강내에 장착되는 상태의 재료로 정
의하고 간접재료는 間接費는 技工物의 완성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
하였다. 기타, 기구감모비는 사용량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나 미량이거나 일반 기구·장비
價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기구 등의 所要費用
으로 種目別 使用頻度率을 감안하여 배부하였
다. 

齒科技工物 材料는 제조회사가 다양하고 輸
入材料가 90%를 상회 할 뿐 아니라 價格變動
이 심하기 때문에 A病院에 공급되는 입찰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하였다.<表 3-1> 材料
의 포장규격이 덕용인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
라 g, ea, ㎖ 단위로 세분해서 材料原單位를 설
정하였다. 
1회 제작량이 1단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요종목의 평균제작건수에 대해 재료
비 절감율을 조사하고 部門別 材料費 총액과
비교하여 實質的인 使用額을 算出하였다. 

表 3-1.  主要種目 材料原單位算出表(總義齒(金屬義齒床)
(상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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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單單位位當當 標標準準製製作作 純純時時間間 및및 延延時時間間
標準時間 資料(Standard data)法과 Work

Sampling法으로 종목별 단위당 標準時間을 算
出하기 위하여 各 種目에 따라 誤差 10%, 危
險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標本을
수집하였다. 전체 30개 단위종목중 다섯 種目
은 調査期間동안의 製作件數가 충분하지 않거
나 표준치로서의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중 네종목[총의치(Ivoclar Resin), 총의
치(귀금속), 폐색장치(비귀금속), 義齒리라이
닝]은 義齒系列의 類似種目으로서 평균치가
意味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이코어 陶材冠
은 변이계수가 높아 평균치의 意味가 적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표 4參照>
各種目 標準製作時間中 7시간이 초과되는 總

義齒, 局所義齒 種目은 대부분 標準偏差가 크
게 나타났다. 이는 製作過程이 많고 所要時間
이 길수록 全體 製作時間에 미치는 影響要因
(變數)이 增加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변수
(재료, 방법, case의 난이도, 기구)에 따라 製作
時間에 差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算
出된 單位當 純製作時間에 대한 種目別 延時
間은 다음의 式에 의해 계산되었다. <附表7參
照>

Yp=Σ(Ei × ti)
단 Yp: 종목별 年間 純製作延時間, Ei: 年間

i種目의 製作量(個)
ti : i種目의 單位當 純製作時間

表 4.  技工種目別 標準製作純時間 調査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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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單單位位當當 平平均均製製作作時時間間
標準製作時間은 1單位製作만을 전제로 하였

으나, 件當 平均製作量을 기준으로 하면 主要
種目은 1件當 單位數의 增加로 수량의 영향이
적은 왝스조각, 마무리, 연마 과정을 제외하더
라도 <表5>와 같은 전체적으로 40% 정도의 所
要時間 短縮效果를 가져왔다. 

樹脂前裝金冠(composit resin fased crown)은
製作件數가 적어 主要種目에 포함시키지 않았
으며 架工齒(pontic)는 平均製作量이 標準製作
量과 차이없이 平均時間 算出에서 제외하였다. 
單位裂作量이 1악 또는 편악인(총의치, 국소

의치, 교정장치, 바이트 플레인, 의치리라이닝)
경우는 1회에 1단위만을 제작하기 때문에 標
本製作時間과 平均製作時間에 차이가 없다. 

표 5.  主要種目別 件當平均製作量에 대한 1單位(個)當 作業時間算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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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總總作作業業 延延時時間間
總作業 延時間을 제작종목별 純作業 延時間

(직접작업)에 간접작업(실적기록이 안되는 업
무)(제제작, 수리·수선), 정보교환, 일상업무,
여유시간, 其他 時間을 加算하고 年間 製作量
을 乘算配分하여 단위당 연시간을 算出하였다.
<附表 8>
At=St+It(E1+E2+E3)×Yn
단, At:종목별 총작업 연시간

St: 단위당 직접작업시간
It: 단위당 간접시간
El, E2, E3: 간접작업 구성요소
Yn: 年間 總製作量

間接時間 배부를 위하여 Work Sampling으로
산출한 日平均 업무시간을 사용하였다. 

22--11  單單位位當當 材材料料費費
齒科技工物 製作工程은 대부분 手作業에 의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Case마다 형태 및 조건
이 다르기 때문에 種目別로 가장 빈도가 높은

부위 또는 일반화된 재료명을 기준으로 標準
Case를 설정하였다. 
材料의 標準原單位는 정상적인 損失을 감안

하여 設定되어야 하나 單位當 기준소비량이
산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손실율(여
유율)을 결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種目別 單位
當 材料消費量을 표본조사하여 측정하고 조사
기간동안 공급된 직접재료 소비량을 산출하여
標準原單位를 결정하였다.<表 7>
1回에 數個 齒冠을 製作 할 수 있는 주요 종

목별 件當 平均製作量 1單位에 대한 제작비와
표준 1단위당 제작비간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
생하였다. 
主要種目의 경우 複數製作에 따라 單位當 材

料費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種目은 臨時레진
관으로 1單位만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單位
當 材料費가 64.32%나 切感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그 다음은 鑄造金冠(61.53%), 임플
란트鑄造(57.44%)의 순으로 나타났다. 全體的
으로는 複數製作에 따라 平均 56.05%의 材料
費切感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8>

表 7.  技工種目別 材料費 算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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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單單位位當當 原原價價相相對對値値 算算出出
齒科技工實에 집계된 부문원가를 다음과 같

은 방법에 의해 종목별로 배분하여 단위당 製
作原價를 算出하였다.

1) 材料費 配分
各種目의 單位當 재료비 산출액을 배분하였다. 

2) 人件費 配分

表 8. 主要種目別 件當 平均製作量에 대한 1單位(個)當 材料費 算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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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人件費에 대한 업무시간(분)당 賃率\을 산
출하고 단위당 製作時間을 곱하여 人件費를
配分하였다.
單位當 人件費 = 總人件費÷業務時間(年)×
製作時間
分當賃率은‘92年 年間 實績値를 감안하여
98.27원을 적용하였다. 

3) 管理費·補助部門費 配分
관리비·보조부문비 총액에 대한 業務時間

(分)當 賃率을 산출하고 단위당 제작시간을
곱하여 배분하였다. 
單位賃率은‘92년도 실적치를 기준하여 관리

비 22.76원, 보조부문비 25.22원을 적용하였다.
單位當 原價算出 結果는 <附表1>과 칼다. 이를
기초로 하여 A大學病院 齒科技工物의 各種目
에 대한 原價相對値를 구하고 原價要素別 原

價相對値는 陶材前裝鑄造金冠의 單位當原價를
1로 보았을 경우, 各 種目單位當 原價의 크기
로 나타났다. 
分析結果, 單位當 原價가 가장 높은 種目은

總義齒(非貴金屬)로 陶材前裝鑛造金冠의 2.92
배로 나타났으며, 單位當 原價가 가장 낮은 種
目은 模型製作으로 陶材前裝鑄造金冠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9>
또한 單位當 總原價를 100%로 볼 때 原價要

素別 構成比를 種目別로 산출해 보면 材料費
의 경우엔 SP冠이 5.20%로 가장 낮고 다이코
어도재관이 58.16%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人件費는 다이코어도재관이 28.1%로 가장 낮
고, SP冠이 63.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 人件費와 材料費는 相互 逆相關關係에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表 9.  種目別 單位當 原價相對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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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原原價價··訓訓價價 相相對對値値 比比較較
酬價相對値(Relative Value)는 과거 우리나라

의 의료보험수가에 적용되었던 行爲別 點數와
유사하며 행위별 수가상대치에 酬價換算係數
(相對値 1單位當 金額)를 곱하여 酬價를 산출
하게 된다. 
相對値에 의한 酬價決定은 행위별 酬價相對

値가 原價를 근거로 설정되었을때 비로소 타
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齒科
技工物 酬價는 原價를 基準으로 산정되지 않
고 치과기공물 제작의뢰기관과 공급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本 硏究에서는 標本病院 齒科技工室을 對象

으로 종목별 원가계산에 의해 齒科技工物의
酬價相對値를 산출하고 酬價算定의 基準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齒科技工物은 제작기관(齒科病·醫院, 齒科

技工所)의 규모, 시설수준, 인력, 실적에 따라
종목별 단위당 원가의 크기가 달라진다. 동일
齒科技工所의 경우라도 제작실적의 변화, 물가
변동, 人力의 증감 등에 따라 原價의 크기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與件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特定種目의 製作樣相이 현저하
게 달라지지 않는한 종목별 單位當 原價의 상
대적 크기는 比較的 安定되어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原價計算에 의하여 산출된 제작종목

별 단위당 원가의 크기를 상대적 酬價로 나타
낸다면 이를 酬價算定基準으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相對値 決定을 위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보
편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陶材前裝鑄造金
冠(非貴金屬)의 단위당 원가에 기준상대치
(1.00)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各 種
目別單位當 原價相對値를 산출하였다. 齒科技
工所에서는 鑄造金冠(非貴金屬)의 制作頻度가
훨씬 클 것으로 豫想되나 A病院에서는 非貴金
屬鑄造金冠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陶材前裝
鑄造金冠을 基準種目으로 선정하였다. A大學
病院의 製作種目別 單位當 原價와 酬價를 직
접 비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技工物 製作幾關
間에 시설 및 인력수준의 격차가 커서 A大學
病院의 原價가 全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大學病院의 製作種目別 單位當 原價와 酬

價(齒科技工士協會)에 대한 비교결과는 <表
10>에 提示하였다. 
齒科技工物의 酬價가 原價를 기초로하여 결

정되었다면(酬價가 原價를 상회하든 또는 原
價에 미달하든 간에) 陶材前裝鑄造金冠(非貴
金屬)의 原價相對値와 酬價相對値를 동일하게
1.00으로 놓을 때 다른 種目에서도 原價相對値
와 酬價相對値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分析結果에 의하면 鑄造金冠·金인레
이, 臨時레진관, 스페이스메인테이너, 臨時義齒
등은 酬價相對値가 原價相對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에 局所義齒, 陶材前裝鑄造金冠
(貴金屬), 總義齒(레진義齒床), 總義齒(金屬義
齒床) 등의 酬價相對値는 原價相對値를 上廻
하는 것으로 나타나 酬\價가 原價를 적절히
反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表 10.  種目別 單位當 原償 및 酬價相對値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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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酬酬價價項項目目과과 原原價價要要素素 比比較較
醫療技術의 分化와 發展으로 齒科技工物에

대한 새로운 酬價種目開發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齒科技工物의 일반적 개념의 變化와 臨
床技術의 水準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酬價項目
設定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旣存의 酬價構造는 단위 종목에 따라 난이도

및 원가요인(技術, 材料, 所要時間)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酬價에 이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原價上昇壓迫을 회피하
기 위한 低價材料使用이나 段階를 생략한 작
업과정 등으로 醫療의 質을 저하시킬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 
<表-11-1>에서 各 業務群別 대표적 종목을

대상으로 酬價項目別로 原價要因을 세분하고
現在 酬價에의 반영여부를 分析하였다. 原價
要因은 첫째, 技術的 要因(例: shade, form,
design), 둘째, 材料費 要因(재료종류별 비용차

이), 셋째, 制度的 要因(再製作酬價算定, Rush
orders charge), 넷째, 構造的 要因(주조금관, 가
공치(pantic))의 구분, 人工齒牙排列과 Denture
Curing의 분리), 다섯째, 時間的 要因(소요시간
에 따른 인건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分析
結果에 의하면 대부분의 酬價項目은 발생원가
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齒科技工物 種目이 증가하고 있으나

酬價種目의 開發이 뒷받침되지 않아 類似種目
의 酬\價를 준용하는 예가 많다. 또한 대부분
의 酬價가 齒科醫療機關과 齒科技工所와의 個
別協定에 의해 결정되므로 酬價水準의 타당성
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酬價種目이 세분되
고 모든 醫療機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基準 開發이 시급하다. 獨逸의 技工料金表
와 比較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酬價表는
자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1-1.  瑞價項目과 原償要素(陶材前裝鑄造金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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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齒科技工物 酬價는 種目에 따라 1段階
또는 2,3段階의 工程別 酬價로 구분되어 있으
나 本 硏究에서는 種目別 單位當 原價를 算出
한 다음 이에 對應되는 酬價는 各 工程別 酬
價를 合算하여 原價와 비교하였다. 
齒科技工物 製作機關別로 비교하면 人力, 醫

療器機, 作業水準, 規模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
이는 곳이 많아 동일한 종목간에도 原價의 크
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를 相對値로 환산할
경우엔 基準項目의 原價와 比較되는 상대적
수준을 의미하게 되므로 製作機關의 特性에

따른 原價差異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다. 
調査對象機關이 一個 大學病院으로 한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他 齒科技工物 製作機
關과 原價構咸比를 比較하여 보면, 各 機關의
原價構成이 A大學病院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表 12>. 이는 製作機關(齒科技工所)
別로 별도의 原價를 산출하지 않더라도 標本
醫療機關에 대한 原價計算만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즉, 他 齒科技工物
製作機關의 원가구성비가 A대학병원과 유사
하다는 것은 單位當 原價計算結果에 따른 상
대치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表 12.  齒科技工物 製作機關의 原價構咸比 比較

齒科技工物 酬價의 原價反映程度를 알아보
기 위하여 주요 種目의 單位當 原價相對値에
대한 酬價相對値의 離隔度를 산출하였다. 이는
酬價相對値와 原價相對値와 格差를 原價相對
値로 나눈 것으로 酬價가 原價를 적절히 반영
할 경우, 離隔度는 로든 種目이 동일한 수준으
로 나타나야 하며, 基準種目으로 제시된 陶材
前裝鑄造金冠(非貴金屬)의 酬價가 原價(적정
이윤 포함)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 모든 種目의 離隔度는 0이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原價相對値가 높으면 酬價相對値도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原價相對値와 酬價相對値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鑄造金冠(貴金屬), 金인레이, 임

시레진관 및 임시의치등의 離隔度가 낮아 齒
科技工物의 酬價가 原價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局所義齒, 陶材前裝
鑄造金冠(貴金屬), 總義齒(金屬義齒床) 등은
離隔度가 높아 酬價가 原價에 비해 相對的으
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技工物이 주로 手作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現行 齒科
技工物 酬價는 1∼3段階의 工程別 酬價로 構
成되어 있어 모든 原價要素를 충분히 반영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는 새로
운 技術 및 材料의 導入으로 時間的 要素와
技術的 要素가 複合作用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에 技術的 難易度를 酬價에 반영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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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는 標本病院을 中心으로 齒科技工物
原價計算을 실시하여 齒科技工物에 대한 새로
운 原價基準을 설정하고 原價相對値와 酬價相
對値를 비교하여 現行酬價構造의 문제점을 조
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施設, 裝備, 人力規模, 作業水準에 있어 適正

診療를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A대학
병원을 標本病院으로 選定하고 技工種目別 原
價計算을 실시하였다. 
齒科技工物에 대한 原價計算을 위하여 먼저

原價分析模型을 設計하고 종목별 단위당 원가
를 산출하였다. 종목별 단위당 작업시간을 산
출하기 위하여 作業實績을 조사하고 標準製作
時間을 測定하였으며, 業務區分別 所要時間 算
出을 위 하여 Work Sampling27)을 실시 하였다. 
業務의 特性上 1回에 數個의 製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種目가운데 빈도가 높은 種目에
대해서는 件當 平均制作量을 조사하여 平均製
作量 1單位에 대한 平均製作時間을 산출하였
으며, 이를 單位當 標準製作時間과 비교분석
하였다. 
齒科技工物 種目別 標準製作時間은 實際作

業을 遂行하는 純製作時間을 測定하여 算出하
였으며, 工程待機時間이나 餘裕 및 其他時間은
間接時間으로 처리하였다. 
硏究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가 높은 種目의 標本製作 所要時

間은 鑄造金冠(貴金屬) 145.98분 陶材前裝鑄造
金冠(非貴金屬) 174.97분, 總義齒(Resin) 411.32
분, 局所義齒(非貴金屬) 458.49분 등이며, 標準
製作 所要時間이 가장 긴 종목은 總義齒(非貴
金屬)로 525.93분, 가장 짧은 종목은 規模製作
으로 10.99분이 所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
般的으로 義齒系列 種目의 製作時間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1回 製作時 數個의 齒牙를 동시에 제

작하면, 1單位當 平均時間을 測定한 結果 1個
齒牙만을 製作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시간 절
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件當 平
均製作量이 3.383개인 陶材前裝鑄造金冠(非貴
金屬)의 경우 37.84%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鑄造金冠, 임플란트 주조금
관, 도재전장주조금관, 임시 레진관 등 主要種
目의 경우에도 平均製作時間이 약 40% 절감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빈도가 높은 陶材前裝鑄造金冠(非貴金

屬)의 單位當 原價를 1로 보고 齒科技工物 種
目別 原價相對値를 算出한 結果 總義齒(非貴
金屬)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義齒修
理가 0.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模型製作은
補綴技工物로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외). 대
체로 다이코어 도재관과 의치계열 종목의 相
對値가 基準種目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齒科技工物의 總原價中 材料費가 차지

하는 比率은 平均的으로 11%를 다소 上廻하
지만 種目別로는 임플란트 鑄造金冠(平均製
作)의 3.48%에서 다이코어 도재관 58.16%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빈도가 높은 鑄造金冠(標準製作)의 材料費
는 7.OO%, 陶材前裝鑄造金冠의 材料費는
17.42% 등으로 조사되었다. 齒科技工物을 複數
로 製作할 경우의 單位當 平均製作 材料費는
1單位만을 製作할 경우의 標準製作材料費보다
56.0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技工物의
人件費 構成比率은 平均 60%를 上廻하며, 특
히 鑄造金冠, 임플란트鑄造金冠, SP冠, 스페이
스 메인테이너, 總義齒(Resin), 교정장치(가철
성), 의치수리 등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빈도가 큰 陶材前裝鑄造金冠(非貴金

屬)의 單位當 酬價 및 原價를 각각 1로 하고
齒科技工物 單位當 原價와 單位當 酬價를 相
對値로 算出하여 酬價의 적정성 여부를 分析
한 結果 鑄造金冠, 金인레이, 스페이스메인테
이너, 臨時齒牙, 臨時레진관, 義齒리라이닝·리
베이싱 등의 酬價가 原價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게 策定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陶材
前裝鑄造金冠(貴金屬), 局所義齒 등의 酬價相
對値는 原價相對値에 비해 높게 나타나 酬價
가 原價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여섯째, 齒科技工物 製作에는 다양한 原價原

因이 존재하나, 이중 상당부분이 酬價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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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들어 陶材前裝鑄造金冠의 경우 正常金冠과
支臺齒金冠의 區分, Dowelpin수량, Attachment
부착, 正常過程의 Solder, 특수 Shade, 再製作區
分, Rush orders charge 등에 대한 酬價項目이
開發되어 있지 않으며, 局所義齒의 경우에는
비정상적 case, 재제작, 지대치수에 따른 clasp
數, solder, wrought wire사용 등의 原價要素에
대한 附加酬價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硏究結果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齒科技工物 酬價가 합리적으로 算定되

기 위해서는 齒科技工物의 依賴機關(需要者)
供給機關의 共同參與下에 정확한 原價調査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齒科技工物 酬價는 1
單位當에 대한 基本酬價에 製作의 난이도와
원가발생 요인등을 감안한 附加酬價를 追加하
는 방법으로 算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現在 齒科技工物 製作與件을 감안할때

製作의 效率性과 原價節減을 위해 齒科技工物
製作機關의 大形化를 誘導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한 제작시설로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
을뿐 아니라 重複投資 등 原價上昇要因이 작
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技工物의 표준화 정도, 균일성 등 品質

管理를 위해 齒科技工物 製作機關을 專門種目
別로 구분하여 養成하는 方案이 검토되어야
한다. 製作機關의 大型化가 용이하지 않다면
種目別로 專門化 시키는 것이 그에 대한 代案
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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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  齒科技工物 種目別 單位雷 原價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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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  ‘92 齒科技工室 部門別 原價計算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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